
 N wallet 서비스 가맹점 이용약관 개정 대비표 

 

1. 개정 시행(예정)일: 2021. 4. 29 

2. 개정 내용 

 개정전 개정(안) 비고 

제1조 ~ 제 12조 (생 략) 

 

제13조 (변경통지) 

① “가맹점”은 “은행”에 신고한 가맹점 명, 대표자, 사업자등록번호, 주소, 

연락처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“은행”에 서면 등 

“은행”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. “은행”은 “가맹점”이 

이와 같이 신고하기 전에는 신고 사항에 변경이없는 것으로 처리할 수 

있으며, “가맹점”이 신고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는 “은행”의 

귀책사유가 없는 한 “가맹점”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.  

② 생 략 

 

 

 

제14조 (계약의 해지 등) 

① “은행”은 “가맹점”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

경우 서면 통지에 의해 사유 해소시까지 “가맹점” 자격을 일시 

정지시키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

 1 ~ 8 생 략 

② 생 략 

 

제1조 ~ 제 12조 (좌 동) 

 

제13조 (변경통지) 

①  “가맹점”은 “은행”에 신고한 가맹점 명, 대표자, 사업자등록번호, 

주소, 연락처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“은행”에 

서면 등 “은행”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. “은행”은 

“가맹점”이 이와 같이 신고하기 전에는 신고 사항에 변경이없는 

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, “가맹점”이 신고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

손해는 “은행”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“가맹점”이 부담하는 것으로 

합니다. 다만, “은행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

경우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합니다. 

②  좌 동 

제14조 (계약의 해지 등) 

① “은행”은 “가맹점”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

경우 사전 서면 통지에 의해 사유 해소시까지 “가맹점” 자격을 일시 

정지시키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“가맹점”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

수 있습니다. 

1 ~ 8 좌 동 

② 좌 동 

 

 

 

 

 

은행의 고의 또는 

과실이 있는 

경우에는 은행의 

책임의 일부 또는 

전부를 지도록 

변경 

 

 

 

 

 

은행의 일방적인 

계약 해제, 해지 

조항관련 수정 

 

 

 

 

 



 

2/2 페이지 2 

N wallet 서비스 가맹점 이용약관 개정 대비표 

 개정전 개정(안) 비고 

 

제15조~ 제 17조 (생 략) 

제18조 (신용정보 제공) 

① “은행”은 정당한 “서비스”의 수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“가맹점”의 제 

정보를 가맹점승인 및 관리업무상 필요한 경우 관련법령에서 허용되는 

범위 내에서 신용정보 집중기관과 관련기관 및 업계에 제공할 수 있으며 

“가맹점”은 이에 동의합니다. 

② “은행”은 “가맹점”의 신용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신용정

보 집중기관, 신용정보업자로부터  제공받을 수 있으며 “가맹점”은 이에 

동의합니다. 

③ “가맹점”과 “회원”간 “N Wallet” 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

우 “은행”은 “회원”의 요청과 “가맹점”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“가

맹점”의 정보를 “회원”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   

 

제19조~ 제 21조 (생 략) 

 

제15조~ 제 17조 (좌 동) 

제18조 (신용정보 제공) 

① “은행”은 “가맹점”의 신용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신용정

보 집중기관, 신용정보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으며 “가맹점”은 이에 

동의합니다. 

② “가맹점”과 “회원”간 “N Wallet” 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

우 “은행”은 “회원”의 요청과 “가맹점”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“가

맹점”의 정보를 “회원”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   

 

 

 

 

 

 

제19조~ 제 21조 (좌 동) 

 

 

 

과도한 정보수집 

조항관련 삭제 

 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: 적용 


